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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1. 2. 19 과자를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며 내원하

여 사진 및 방사선 진단 결과, 외상으로 인한 상악 좌측 제1,2 소구치의 동요도 및 심한 통증 호소

로 같은 달 28일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거하였고, 상악 좌측 제2소구치도 동요도가 심하여 발

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발치 후 치아 보철 수복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함. 단, 전반적으로 

초기 만성 치주염이 있는 상태이며, 상악 좌측 소구치는 초기의 동요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서울에 사는 오 모 씨는 2011년 2월 19일 조청유과를 먹던 중 유과의 튀겨지지 않은 딱딱한 

부분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제조회사에 신고하였다. 제조사는 같은 달 21일 해당 과자를 

수거하였고, 오 씨와 제조사 담당자는 함께 치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치아 상태를 

검진하였다.

치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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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과자의 튀겨지지 않은 부분이 치아를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

하였다. 다만, 오 씨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므로 치료비 일부인 50만 원

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제조사가 제출한 오 씨의 치아 상태에 대한 치과 자문의원 견해는 제1소구치는 오랜 시간의 염

증으로 인해 잇몸과 치주골이 거의 손상되어 많이 흔들리고 통증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

웠을 것이고, 제2소구치 역시 이와 비슷한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 자문위원은 현재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과자 섭취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된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검진을 시행한 치과에서의 소견을 검토할 때 과자

를 섭취하기 전부터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연령이나 기존 치아 및 

치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신청인의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

념 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임플란트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치과에 문의한 결과 임플란트 1개에 130~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사업자는 100~15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비용은 치아 1개당 금 150만 원으로 봄이 적정하다고 보았

다. 그리고 오 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만성치주염이 있는 상태이고, 상악 좌측 소구치는 초

기의 동요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고 이전에도 오 씨의 치아 상태

는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제조사는 임플란트 2개 시술비용 

300만 원의 50%인 금 15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